
공청회 고지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재건부(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 

DHCR)가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Yonkers Riverfront 도서관 1 Larkin Center, 2nd 

Floor, Yonkers, New York 10701 및 Peter J. Schmitt Memorial Legislative Chamber, 1st 

Floor, Theodore Roosevelt Executive and Legislative Building, 1550 Franklin Avenue, 

Mineola, New York 11501에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청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공청회는 규제 당사자 및 관련 일반인에게 뉴욕주 긴급 세입자 보호 규정(New 

York State Emergency Tenant Protection Regulations) 및 뉴욕주 임대 및 퇴거 

규정(New York State Rent and Eviction Regulations)에 대한 DHCR의 제안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개정될 각 

규정의 섹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9 NYCRR §2100.1; §2100.2; §2100.9; §2100.15; 

§2100.18; §2102.1; §2102.3; §2102.10; §2103.4; §2104.3; §2104.4; 2104.5; 2104.6; 

§2106.1; 2108.10; §2110.2; §2110.3; §2110.4; §2110.5; §2110.6; §2110.7; §2110.8 and 9 

NYCRR §2500.2(d), (h), (o) (q); §2500.5; §2500.6; §2500.9 (c), (e), (f), (j), (k), (l),(m), 

(n), (s); §2501.1 (c); §2501.2 (c), (d), (e); §2502.2; 2502.3; 2502.4; §2502.5 (d); §2502.6; 

§2502.7 (a), (b), (c); §2502.8 (b)(3); §2503.1; §2503.4 (a), (e), (f); §2503.5 (d), (f); 

§2503.7 (a), (b); §2504.3 (d), §2504.4 (a), (d) (e), (f); §2506.1; §2507.2; §2507.3 (a); 

§2507.4; §2507.5; §2508.1 (a), (e); §2509.1; §2509.3; §2510.3; §2510.9; §2510.11; 

§2511.1; §2511.2; §2511.3; §2511.4; §2511.5; §2511.6; §2511.7; §2511.8; §2511.9. 이 

제안된 개정안은 규제 완화, 과다 청구, 실질적 회생, 철거, 승계권, 개별 아파트 

개선, 주요 자본 개선 조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실질적 및 절차적 조항의 수정을 반영한 것으로, 2019년 주택 안정성 및 세입자 

보호법(The Housing Stability and Tenant Protection Act), 2019년 법률 

36장("HSTPA"), 2019년 법률 39장, DHCR의 행정 경험, 2014년 이 규칙에 대한 

마지막 주요 개정 이후에 결정된 법원 사건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대변인 사전 등록을 권장합니다.  사전 등록을 원할 경우 Michael Berrios 사무소에 

(718) 262-4816으로 전화를 걸어 공청회에서 발언을 희망하는 시간과 대표자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발언 시간을 예약한 사전 등록된 대변인의 발언은 대략 그 

시간에 듣게 됩니다.  공청회 당일 등록한 대변인은 사전 등록 대변인이 아직 

예약하지 않은 시간대에 등록 순서대로 듣게 됩니다.  최대한 많은 이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발언 시간은 5분으로 제한됩니다.  대변인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DHCR 담당자에게 자신의 발언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청회는 이 모임에 출석한 등록된 모든 대변인들의 발언을 다 

듣고 난 후에 종료됩니다. 

 

DHCR은 공청회가 끝나기 전에 제출된 서면 증언도 받습니다.  제출물은 사전에 

Michael Berrios, 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 92-31 Union Hall Street, 

6th Floor, Jamaica, New York, 11433 (718) 262-4816또는 이메일로도 

2022RentRegulationComments@hcr.ny.gov에 보낼 수 있습니다.  


